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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공항 회사 민영화 법안을 둘러싼 헌법적 논의

-프랑스 헌법 제11조 국민투표를 중심으로-

김도경

프랑스 팡테옹-소르본 파리1대학교 국제비즈니스법학 석사과정

(프랑스 내무부 갈무리 화면)

1. 들어가는 말

2018년 초, 에두아르 필립(Édouard Philippe) 총리가 지휘하는 프랑스 정부

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기업이 사회

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변화

에 관한 정부 제출안(Projet de loi relatif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초안을 준비하게 된다. 그해 6월 13일, 절

차에 따라 국사원(Conseil d’Etat)의 법적 자문 부처가 소집되어 해당 제출안

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국사원의 검토를 거쳐 2018년 6월 18

일, 당시 브루노 르 메흐(Bruno Le Maire) 경제재정부 장관은 해당 정부 제

출안을 국무회의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 이어 다음날, 해당 정부 제출안은

하원(Assemblée nationale)으로 넘어가게 되고 입법을 위한 심의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2018년 9월, 하원은 정부 제출안의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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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범했다. 하지만 제출안은 사회당(PS), 공산당(PCF), 불복하는 프랑스

(LFI) 등 전통 좌파 정당과 공화당(LR) 등 전통 우파 정당 그리고 일부 중

도 정당으로 구성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핵심

중 파리와 주변 지역 내 공항들을 운영하는 ADP 그룹의 국가 소유 지분율

을 50% 이하로 축소하는, 일명 ‘파리 공항 민영화’로 불리는 조항이 정치권

의 충돌을 불렀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제출안은 하원의 과반을

넘는 정부 여당인 전진하는 공화국(LREM)의 지지로 투표에서 통과되고, 절

차에 따라 상원(Sénat)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의석수의 절

반을 넘지 않는 상원 투표에서는 부결됐다. 이후 하원과 상원이 충돌하는 상

황에서 조직된, 7: 7 동등한 수로 구성된 상-하원 위원회1)마저 합의하지 못

하고 상원과 하원이 서로 맞서는 상황이 해를 넘기며 지속됐다. 이런 상황

속에 입법을 위한 최종 의결권은 절차에 따라 하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2019년 4월 11일, 하원은 최종 의결권을 행사하고, «기업의 성장과 변

화에 관한 정부 제출안»은 확정적으로 채택된다. 하원의 투표 전날인 2019년

4월 10일, 사회당(PS), 공산당(PCF), 불복하는 프랑스(LFI), 공화당(LR) 그리

고 일부 중도 정당으로 구성된 야당은 ADP 그룹의 정부 지분율 50% 이하

축소 방안을 막기 위하여 2008년 헌법 개정 당시 새롭게 도입된 헌법 제11

조 제3항{국민투표(Référendum d’initiative partagée)}에 의거하여, «파리 공

항 경영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명시하는 국민투표 의회 발의안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affirmer le caractère de service public national

de l’exploitation des aérodromes de Paris»을 헌법재판소 Conseil

constitutionnel 에 제출했다. 한편 2019년 4월 19일, 야당은 하원에서 최종

채택된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정부 제출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1) Commission mixte paritaire, 프랑스 입법절차 중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달라 충돌할 경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헌법 제45조에 따라 조직되는 상-하원 동수위원회. 상원의원 7명, 하원의원 7명, 동수로 구성된다.  만

약 이 단계에서도 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종적으로 결정권은 하원으로 돌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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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리 공항 경영의 국가 공공 서비스 명시에 관한 국민투표 의회 발

의안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 (Décision n°2019-1 RIP du 9 mai

2019)

(1) 헌법 제11조 제3항 국민투표(Référendum d’initiative partagée)에

대한 소개

1958년 초기 헌법의 제11조는 국민투표의 발의권자로 유일하게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었다. 제1항은 «공화국의 대통령은 공권력의 조직, 유럽연합 조

약의 승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제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조

약의 비준을 다루는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헌법 제11조는 이후 두 번의 개정을 거치며 발의권자 범위에 관해 큰 변화

를 겪는다. 2005년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발의권자 범위를 대통령과 정부로

소폭 넓히는 데에 그친 반면, 2008년 헌법 개정에서 처음으로 Référendum

d’initiative partagée2)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제11조 제3항, 즉 유권자와

국회가 결합하여 발의권자가 되는, 기존 국민 투표의 발의권자 범위를 대폭

넓히는 제도가 생겼다.

구체적으로 2008년 개정된 헌법의 제11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언급된 목적

(공권력의 조직을 다루는 법안,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정책이나 정부가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에 관한 개혁을 다루는 법안,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제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조약의 비준을 다루는 법안)을 위한 국

민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수의 1/10에 해당하는 지지(soutien)

를 받는 양원의 의원 수 1/5의 발의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발의는 의원 발의

안의 형태를 가지며, 공포된 지 1년 미만인 법률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제3항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한다.

2) 유권자 지지에 기초한 의원 발의란 의미에서 분할발의에 의한 국민투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법적 용어가 

아닌 미디어와 정치권에서 붙이기 시작한 이름으로 현재 헌법 제11조 제3항을 지칭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쓰

이고 있는 명칭이다. 2008년 도입 초반에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 투표라는 뜻의 référendum d’initiative 

populaire 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지만 헌법에는 발의정족수를 만족한 국회의 발의라고 발의권자가 분명히 명시

되어 있고, 발의안의 형태 자체가 의원 발의안이라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국민이 발의권자가 되는 국민 투

표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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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3항은 2008년 헌법의 새로운 수정사항을 담은 법률 ‘la loi

constitutionnelle du 23 juillet 2008’로부터 새로 생겨났고, 이후 세부 사항을

담은 2013년 조직 법률(loi organique)3)과 일반 법률(loi ordinaire),4) 그리고

2014년 데크레(décret)5)를 거쳐 2015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절차로는 먼저 국민투표에 대한 의원 발의안(proposition de loi

référendaire) 은 양원 의원의 1/5에 해당하는 수가 발의를 해야 한다. 오늘날

양원 의원 수는 총 925명이며, 그 1/5인 최소 185명의 발의가 필요하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전달받은 발의안에 대해, 한 달이라는 기간 안에

해당 발의안이 헌법 제11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는 조건으로는 첫 번째로,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로 양원 의원 수의 1/5에 해당하는 수가 채워졌는지 판단한다. 그리고 이

어 해당 국민투표 발의안의 대상이 헌법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국민투표 대

상의 기준에 맞는지 판단한다. 즉, 발의안의 대상이 공권력의 조직을 다루는

법안,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정책이나 정부가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에 관

한 개혁을 다루는 법안,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제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조약의 비준을 다루는 법안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발의안의 대

상이 공포된 지 1년 미만인 법률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6)

최근 2년간 국민투표에서 거부의견을 받은 국민투표 의원 발의안과 같은 목

적을 담고 있는지,7) 마지막으로 해당 의원 발의안의 사항 중 위헌 여부8)를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선거인 명

부에 등록된 선거인 수의 1/10에 해당하는, 국민투표에 부의하기 위한 최소

한의 득표수를 명시한다. 헌법재판소의 허가 결정이 나면, 주무 부처인 내무

3) 조직 법률 La loi organique n° 2013-1114 du 6 décembre 2013

4) La loi n° 2013-1116 du 6 décembre 2013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11 de la Constitution

5) Le décret n° 2014-1488 du 11 décembre 2014 relatif au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dénommé « Soutien d’une proposition de loi au titre du troisième alinéa de 

l’article 11 de la Constitution »

6) 헌법 제11조 제3항

7) 헌법 제11조 제6항

8) 헌법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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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헌법재판소의 감독 아래 유권자들의 지지를 등록받고 관리한다.9) 국

민투표에 대한 의원 발의안이 필요한 숫자의 유권자 지지를 받기 위해 주어

진 기간은 9개월이며,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발의안이

국민투표에 부의하기 위한 최소 득표수인 선거인 명부 등록 선거인 수의

1/10에 해당하는 지지를 받았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후 선거인 명부에 등록

된 유권자 수의 10%에 해당하는 지지를 받은 국민 투표 의원 발의안의 경

우,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에 대한 최종 허가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후 6개

월 안에 양원 의회 중 적어도 한 곳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지 않으면, 대통

령이 해당 발의안을 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2) ‘파리 공항 경영을 국가 공공 서비스 명시에 관한 국민투표 의회 발

의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2019년 5월 9일, «파리 공항 경영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의회 발의안 la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affirmer le caractère de service public national de l’exploitation

des aérodromes de Paris»에 대해 헌법 제11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유권자 지지에 기초한 의원 발의 국민투표 절차를 정

하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의원 발의안에 대한 검토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관한

조직 법률’10)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양원 국회 의장에

게 알려 해당 발의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토론이 열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결정에서는 이례적으로 두 번의 정부 의견서

와 상원과 하원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서가 도착해 이번 사안이 가진 헌법

적 쟁점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유권자가 지지하는 의회 발의 국민투표에 부의하기 위한 첫

9) www.referendum.interieur.gouv.fr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민투표 발의안을 위한 지지 서명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외에 종이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방법도 운영하고 있다. 

10) Articles 45-1 à 45-3 de l’ordonnance n˚58-1067 du 7 novembre 1958



- 6 -

번째 조건인 의원 발의에 필요한 숫자에 관하여, «해당 의원 발의안은 헌법

재판소에 청구된 날짜를 기준으로 양원 의원 수의 1/5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되었다.»며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로 해당 의원 발의안의 대상에 대하여, «본 의원 발의안은 파리 샤

를 드골(Paris-Charles-de-Gaulle), 파리 오를리(Paris-Orly), 파리 르 부르제

(Paris-Le Bourget) 등 공항들의 개발, 경영, 발전을 1946년 헌법 전문 제9항

에서 말하는 국가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의원 발의안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정부가 기여하는 공공 서비

스 영역에 부합한다. 즉,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대상 중 하나에 해당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판 청구가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의원 발의안은 공포된

지 1년 미만인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2

년간 동일한 안건을 가진 어떠한 법률 조항도 국민 투표에 부쳐진 적이 없

다.»며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61조에 의거한 위헌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1946년

헌법 전문11) 제9항은 ‘국가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가지거나, 사실상의 독점이

확인되는 재산・기업은 국가의 소유물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만약 어떤

영역의 국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규칙이나 원

칙에서 도출되는 경우, 다른 영역들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규정하는 결정은

상황에 따라 입법자 혹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파리 공항들에 대한

개발, 경영, 발전은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규칙이나 원칙에서 도출되는 필요성

을 가진 국가 공공 서비스라고 규정할 수 없다. 파리 공항 경영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의원 발의안은 그 자체로 1946년 헌법

전문 제9항에 대한 판단의 심각한 오류(erreur manifeste d’appréciation)를

11) 위헌 여부 심사의 기준이 되는 헌법성 블록(bloc de constitutionnalité)은 오늘날 1958년 공화국 헌법 외에

도 1946년 공화국 헌법 전문,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2005년 환경헌장 등의 성문화된 텍스트와 공

화국 법으로 인정하는 기본적 원칙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PFRLR), 헌법 가치를 가진 원칙 Principes à valeur constitutionnelle (PVC), 헌법 가치의 목표 Objectif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OVC) 등 불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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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의원 발의안은 헌법 제11조와 1958년 오르도

낭스 제45-2조에서 정해진 조건에 합치한다. 그러므로 국민투표 진행을 위하

여 충족해야 하는 지지에 대한 숫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 수의

1/10인 4,717,396 명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규칙이나 원칙에서 도출되는 필요성을 가진 국가 공

공 서비스’의 개념과 관련된 분석은 파리 공항 민영화 방안을 담은 법률의

위헌심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국민투표 의회 입법안에 대한 조건 충

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3) 파리 공항 경영의 국가 공공 서비스 명시에 관한 국민투표 의회 발

의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둘러싼 논쟁

우선, 2008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헌법 제11조 제3항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의회 발의 국민투표’ 제도의 시행 조건 감독과 절차 시행에서

맡게 될 새로운 역할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활동영역의 지평을 넓혔

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자체에 대해 학계에서는 평가가

날카롭게 엇갈렸다. 토론의 한가운데 선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7번

문단, ‘해당 의원 발의안이 공포된 지 1년 미만인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이다. 파리 공항의 정부 지분 축소, 즉 파리 공항들

의 민영화 방안이 담긴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정부 제출안»은 2019

년 4월 11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바로 그 전날인 4월 10일, 파리 공

항 민영화 방안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파리 공항 경영

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명시하는 국민투표 의회 발의안»을 제청했다. 그러므

로 헌법재판소는 제청 접수일인 2019년 4월 10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업

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정부 제출안»은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때문에 ‘심판 청구가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의원 발의안은 공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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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1년 미만인 법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해석을 두고 O. Duhamel 시앙스포 대학(SciencesPo) 교수, N.

Molfessis 파리 2 대학 교수를 필두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법 해석을 비

판하는 측에서는 해당 해석이 법 제도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으

로, 국민투표 제도의 절차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두 교수는 르몽드지(Le

monde)12)에 기고한 글에서 «이제 국회 소수파가 원하지 않는 법안이 국회에

서 통과될 때마다 국민투표를 하겠다며 위협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민

주주의적인 문제»뿐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을 불러왔다고 주

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건에 대해 글자 그대로의 법 해석이 아니라 텍

스트를 뛰어넘는 해석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같은 논점에서 Pierre de Montalivet13) 파리 12 대학 교수 역시 «헌법재판

소의 글자 그대로의 법 해석이 2008년 헌법 개정 당시 새로운 국민투표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가 새로운 법률 제정을 막고,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야당

의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헌법 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아

마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대해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과 국민의 직접 투

표를 막았다는 비판을 피하려 그랬을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14)에도 비슷한 비판이 나온다. 2008년

헌법 개정을 위한 개정 준비 연구를 근거로 들며, 헌법 정신에 맞는 확장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국민투표를 위한 해당

의원 발의안이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정부 제출안’의 국회 채택 전날

에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것은, 이 국민 투표 제도가 입법자의 활동을 가로막

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2008년 헌법 개정 당시 의도를 무시하고 교

12) ADP : « Avec le RIP, le Conseil constitutionnel joue avec le feu », Olivier Duhamel et Nicolas 

Molfessis, le 15 mai 2019,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9/05/14/adp-avec-le-rip-le-conseil-constitutionnel-joue-avec

-le-feu_5461684_3232.html

13) Le référendum d’initiative partagée : un progrès démocratique ambivalent, Pierre de Montalivet, 

Recueil Dalloz 2019 p.1216   
14)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정부 소견서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sites/default/files/as/root/bank_mm/decisions/20191rip/20191rip_o

bserv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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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히 빠져나가기 위한 시도»라며 헌법재판소가 텍스트를 넘어서는 헌법 정

신에 기초한 법 해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M. Verpeaux 파리 1 대학 교수 역시 «새로운 국민투표 제도가 의회를 약

화 시키고 입법 활동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으며, 몇몇 정치인들에 의해 ‘직

접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제도가 사용된

다면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다.»15)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텍스트에 충실한 해석을 찬성하는 Paul Cassia 파리

1 대학 교수는 «이 제도의 운영규칙을 담은 1958년 오르도낭스 제45-2항16)

은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여지도 남겨 놓지 않고 있다. 해

당 조항은 명백히 기준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공포된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 그리고 여기서 ‘공포된 법률’이라 함은 국

회에서 통과되어 헌법재판소의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최종 확인을 거친 법을 말한다. 하지만 국민 투표를 위한 의원 발

의안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4월 10일을 기준으로 문제가 된 그 법안은 아

직 하원에서 투표조차도 거치지 않은 단순 제출안이었다.»라고 르몽드지17)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O. Beaud 파리 2대학 교수 역시 «2008년 헌법 개정 시에 국민투표 제도의

절차 남용을 막고 싶었다면 텍스트 자체를 다르게 썼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는 헌법을 ‘다시 쓰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반대 측 교수들의 ‘헌법 정신’을

고려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에 대한 질문에도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암묵적이지만 필연적으로 국민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 표현 방식이 대

의제 표현방식에 앞선다고 이미 결정한 전례가 있다. 왜냐하면 대의 민주주

의, 즉 입법 과정은 위헌 여부 심사 대상이 되지만, 직접 민주주의는 그 대

15) Démocratie représentative versus démocratie semi-directe, Michel Verpeaux, AJDA 2019 p. 1553

16) l’article 45-2 de l’ordonnance du 7 novembre 1958 sur le Conseil constitutionnel 

17) Référendum sur ADP : « Le Conseil constitutionnel n’a commis ni faute juridique, ni faute politique », Paul 
Cassia, Patrick Weil, le 16 mai 2019,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9/05/16/referendum-sur-adp-le-conseil-constitutionnel-n-a-commis-ni-faute-juridique-
ni-faute-politique_5462653_3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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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지 않기 때문»18)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 5월 9일 헌법재판소는 «파리 공항 경영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명시

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의회 발의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정부 여당이 주

도하는 파리 공항 민영화에 제동을 거는 국민투표 절차를 승인했다. 이런 상

황 속에서 2019년 5월 16일, 파리 공항 민영화 방안의 위헌 여부를 직접적으

로 평가하는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놓게 된다.

 

3.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 (Décision n° 2019-781 DC du 16 mai 2019)

진보와 보수, 중도 등 정치색을 막론하고 상원과 하원에서 총 4번의 청구

로 화제가 된 가운데, 새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제130조에서 제136조까

지 해당하는 파리 공항 민영화 방안에 관하여, ‘국가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가

지거나, 사실상의 독점이 확인되는 재산・기업은 국가의 소유물이 되어야 한

다’고 명시한 1946년 헌법 전문 제9항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이 헌법재판소

에 주어졌다.

먼저, 파리 공항들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조항에 관한 질문에서 헌법재판소

는 «1946년 헌법 전문 제9항은 ‘국가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가지거나, 사실상

의 독점이 확인되는 재산・기업은 국가의 소유물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라고 확인하며, 1946년 헌법 전문 제9항이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

즉, 국가 공공 서비스(service public national) 성격을 가지는 것과 사실상의

독점(monopole de fait)의 성립 여부를 각각 나누어 판단했다.

(1) 사실상의 독점(monopole de fait) 의 존재 여부

18) Remarques sur le référendum d’initiative parlementaire et sur les arguments de ceux qui ont voulu 

en bloquer la procédure, O. Beaud, 23 mai 2019, 

http://blog.juspoliticum.com/2019/05/23/remarques-sur-le-referendum-dinitiative-parlementaire-et-sur

-les-arguments-de-ceux-qui-ont-voulu-en-bloquer-la-procedure-par-olivier-be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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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헌법 전문 제9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독점’은 기업 활동이 운영

되는 시장에서 다른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여 경쟁을 형성하는 시장 전체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먼저, 파리 공항 회사(société Aéroports de

Paris)가 일-드-프랑스(Île-de-France) 지역 내 여러 공항을 독점적으로 운

영하고 있지만, 프랑스 영토 내에는 여러 국내 공항, 국제 공항들이 존재한

다. 그리고 파리 공항 회사가 프랑스 항공 분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

지만 본 회사는 지역 중심 공항, 다른 유럽 내 거점 공항, 무엇보다 철로, 도

로 등의 육로 교통, 특히 고속 열차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런 조건들로 보아, 파리 공항 회사는 회사의 운영에 있어 1946년

헌법 전문 제9항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독점을 가지는 회사라고 볼 수 없다.»

(2) 국가 공공 서비스(service public national) 성격의 존재 여부

«만약 어떤 영역의 국가 공공 서비스(certains services publics nationaux)

에 대한 필요성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규칙이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영역(des autres activités)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규정하는 결정은 상황에 따라 입법자 혹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먼

저, 파리 공항들에 대한 개발, 경영, 발전 영역은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규칙이

나 원칙에서 도출되는 필요성을 가진 국가 공공 서비스라고 규정할 수 없다.

두 번째로, 파리 공항들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규정하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

하지 않는다. 입법자는 현재까지 파리 공항 회사에 국가적 성격의 공항 공공

서비스 운영을 위임한 적이 없다. 따라서 파리 공항 회사는 국가 공공 서비

스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946년 헌법 전문 제9항은 파리 공항

회사의 소유 자본의 민간 영역으로의 이동에 있어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

다.

이 모든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파리 공항 민영화를 담은 조항은 헌법에

합치한다. »

앞서 국민투표 의원 발의안에 대한 결정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파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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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민영화 방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가 공공 서

비스’라는 개념을 재언급했다.

« 만약 어떤 영역의 국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헌법적 가치를 가

진 규칙이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경우, 다른 영역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규정

하는 결정은 상황에 따라 입법자 혹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헌

법재판소의 국가 공공 서비스 개념에 대한 해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미 1986년 결정19)에서 판시된 내용이다.

‘국가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 이 문장에 드러난 해석에서 헌법재판

소는 두 가지 타입의 국가 공공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 먼저 «어떤 영역의

국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규칙이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경우»에 나타난 국가 공공 서비스는 학계20)에서 ‘헌법적 국가 공공

서비스(service public national constitutionnel)’ 라고 명명하고 있다. 즉, 어

떤 영역은 국가 공공 서비스의 헌법적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

우에도 민영화가 불가한 국가 공공 서비스라고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규칙, 원

칙에서 정하는 경우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 공공 서비

스의 헌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한 뚜렷한 예시를 든 적이 없지만

1946년 헌법 전문 제13항에서 말하는 국가 공공 교육 서비스 등 몇몇 헌법

조항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다른 영역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규정하는 결정은 상황에 따라 입법자 혹

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에서 다른 영역이란 앞서 말한 헌법적 국

가 공공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 즉 국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이 헌법적 가치를 가진 규칙이나 원칙에서 도출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헌법에서 국가 공공 서비스 성격을 직접 부여하진 않았지만, 입법자가

재량을 가지고 어떤 영역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

진다. 학계에서는 이를 ‘입법적 국가 공공 서비스(service public national

19)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du 26 juin 1986, n˚ 86-207 DC

20) Aéroports de Paris : l'illusoire invocation du service public national, Mathieu Carpentier, AJDA 2019 

p.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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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égislatif)’라고 명명하고 있다.

« 먼저, 파리 공항들에 대한 개발, 경영, 발전의 영역의 경우, 헌법적 가치

를 가진 규칙이나 원칙에서 도출되는 필요성을 가진 국가 공공 서비스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문장에서 헌법재판소는 파리 공항에 대한 개발, 경영,

발전 영역이 ‘헌법적 국가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이어 «파리 공항들을 국가 공공 서비스로 규정하는 어떠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자는 현재까지 파리 공항 회사에 국가적 성격의 공항 공공서비

스 운영을 위임한 적이 없다.»에서 아직까지 이 영역에 대해 ‘입법적 국가

공공 서비스’로 지정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 공공 서비스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아직 입법자가 해당 영역을 국가 공공 서비

스로 지정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국가 공공 서비스 성격이 없는 상태이

기 때문에 파리 공항 민영화에 대해 위헌적인 성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리하자면, 헌법적 국가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지 않는 다른 영역은 입

법자의 의지로 입법적 국가 공공 서비스로 지정이 가능하며 입법자가 해당

영역에 대한 민영화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입

법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상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입법자의 능력을 국민투표라는 수단을 통해 의원 발의

안이라는 형태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2019년 5월 9일 ‘파리 공항 경영의

국가 공공 서비스 명시에 관한 국민투표 의회 발의안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고 이어 2019년 5월 16일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심사’에서 드러난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입장은 로헝 파비우스(Laurent Fabius) 헌법재판소장이 2019년 5월 16

일 발표한 보도자료21)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국민투표 결정은 아직

법적으로 국가 공공 서비스 성격을 부여받지 않은 파리 공항 회사를 국가

21) 헌법재판소장 보도자료 Communiqué de Laurent Fabius Président du Conseil constitutionnel, le 16 ma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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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로 명시하는 절차 승인 판결이었고, 민영화 위헌 여부 결정은 파

리 공항 회사가 단지 국가 공공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사실상의 독

점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민영화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4. 나가는 말

기존 초기헌법에서 대통령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국민투표 제청권이 오늘날

국회의원의 주도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일정 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

민투표 제청이 실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승인한 파리 공항 민영화를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막으려 한다며 정치의 법의 영역으로의 침범

이라고 비판한다. 다른 쪽에서는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절반의 직

접 민주주의로 옮겨가는 발전이며, 법 규범을 생산하는 데 있어 입법자라는

대리인을 시민들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라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파리 공항 민영화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헌법에 관한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와 과반수가 넘는 여

당이 주도하는 민영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가 있는지, 헌법적

장치가 있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 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역

할은 무엇인지, 국회에서 국민의 대리인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의회 민주주의

와 국민에게 직접 주권을 묻는 직접 민주주의가 서로 부딪힌다면 어떤 주권

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헌법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 일명 ‘헌법 정신’

을 고려한 법 해석과 헌법 텍스트에 충실한 법 해석에 관한 논의와 국가 공

공 서비스에 관한 개념과 입법자의 권한 등 파리 공항 민영화를 둘러싼 다

양한 법적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파리 공항 민영화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서도 국민들이 법안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국민투표 절차 개시를

허가했다. 이 결정으로 당장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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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실시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9개월의 시간 동안, 즉 2019년

6월 13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유권자 4,717,396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지지 숫자에 대한 정보에 관해서는, 그동안 업무를 담당하던 내무부가 중

간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Paul Cassia 교수가 2019년 6월 26일, 국민투

표 절차와 관련하여 내무부의 지지 숫자 관련 중간 진행 상황과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이의신청22)(réclamation)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에 관해 7

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는 2주에 한 번씩 국민투표 지지 등록 진행 상황을

스스로 공개하겠노라고 공표하며 9월 10일 Paul Cassia 교수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25일 기준으로 현재

까지 등록된 지지 숫자는 822,000표다. 내년 3월까지 모아야 하는 4,717,396

표에 비하면 아직 턱없는 숫자다. 지지 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플랫폼이 주가 된다는 점에서 정보를 얻고 지지 의사를 표시하려는 사람들

에게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하지만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

고, 파리 공항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의 시도가 빛을 볼지

아니면 목표 수를 채우지 못해 정부 주도의 민영화가 성사될지,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22) Décision n° 2019-1-1 RIP du 10 septembre 2019


